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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

사회 기업 육성법

제 조 정2 ( ) 에 사 하는 어 정 는 다 과 같다.

사회적 업 라 함 취약계 에게 사회 비스 또는 리를 제공하여 역주민 삶1. " "

높 는 등 사회적 적 하 화 비스 생산 판매 등 업활동 수행하는ㆍ

업 로 제 조7 규정에 라 를 말한다.

2. 취약계 라 함 신에게 필 한 사회 비스를 시 가격 로 매하는 어려 는 계" "

말하 그 체적, 령령 로 정한다.

사회 비스 라 함 보건 사회복 환경 문화 야 비스 그 에 에 하는3. " " ㆍ ㆍ ㆍ

비스로 령령 정하는 야 비스를 말한다.

연계 업 라 함 특정한 사회적 업에 하여 정 원 경 문 등 다양한 원 행하는4. " " ,

업 로 그 사회적 업과 적 물적 적 로 립 어 는 를 말한다.ㆍ ㆍ

연계 단체 라 함 역주민 한 사회 비스 확 리 창 하여 특정한5. " "

사회적 업 행정적 정적 로 원하는 단체를 말한다.ㆍ

제 조 주체 역할 책무3 ( ) 가는 사회 비스 확 리 창 하여 사회적 업에①

한 원 책 수립하고 필 한 시책 종합적 로 하여야 한다.

단체는 역 특 에 맞는 사회적 업 원시책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② ㆍ

사회적 업 업활동 하여 창 한 사회적 업 확 에 투 하 록 노력③ ㆍ

하여야 한다.

연계 업 사회적 업 창 하는 취할 수 없다.④

제 조 사회적 업 건 절차8 ( ) 사회적 업 로 고 하는 는 다 각 호①

건 갖 어야 한다.

1. 민「 」상 조합,ㆍ 상「 」상 회사 또는 비 리민간단체 등 령령 정하는 조 형태를

갖 것

근로 를 고 하여 화 비스 생산 판매 등 업활동 수행할 것2. ㆍ

당해 조 주 적 취약계 에게 리나 사회 비스를 제공하여 역주민 삶3.

높 는 등 사회적 적 실현하는 것 것 경 그 체적 판단. 령령 로 정한다.

비스 수혜 근로 등 해 계 가 참여하는 사결정 조를 갖 것4. ,

업활동 하여 얻는 수5. 령령 정하는 상 것

6. 제 조9 규정에 른 정 나 규약 등 갖 것

회계연 로 가능한 생한 경 에는 상 사회적 적 하여7. 3 2

사 할 것( 상「 」상 회사 경 에 한한다)

그 에 에 하여8. 령령 정하는 사항 갖 것



사회 기업 육성법 시행령
제 조 취약계 체적2 ( ) 사회「 적 업 하 라 한다( " " )」 제 조2 제 호에 른 취약2

계 하 취약계 라 한다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 한다 개정( " " ) . <

2008.12.31>

가 월 평균 득 전 가 월 평균 득 하1. 100 60

고 상 연령차 고령 고 에 한 률 제 조제 호에 른 고령2. 2 1「 」

3. 애 고 업 활「 」에 른 애

4. 매매 피해 보호 등에 한 률「 」에 른 매매 피해

그 에 실업 등 노동 취업 상황 등 고려하여 취약계 로 정한5.

제 조 사회 비스 종류3 ( ) 제 조제 호에 그 에 에 하는 비스로 령령 정하는2 3 "

야 비스 란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스를 말한다" .

보 비스1.

술 동 비스2. ㆍ

산림 보전 리 비스3.

간병 가사 원 비스4.

5. 그 에 노동 제 조4 에 른 사회적 업 원회 하 원회 라 한다 심 를( " " )

거쳐 정하는 비스

제 조 사회적 적 실현에 한 체적 판단9 ( ) 제 조제 항제 호 후단에 라 조 주8 1 3①

적 사회적 적 실현하는 것 에 한 판단 다 각 호 과 같다 개정. <

2009.6.30>

조 주 적 취약계 에게 리를 제공하는 것 경 에는 전체 근로 취약계1.

고 비 년 월 는 상 것100 50(2011 6 30 100 30)

조 주 적 취약계 에게2. 제 조2 제 호에 른 사회 비스 하 사회 비스 라 한다3 ( " " )

를 제공하는 것 경 에는 전체 비스 수혜 사회 비스를 제공 는 취약계 비

년 월 는 상 것100 50(2011 6 30 100 30)

조 주 적 취약계 에게 리 사회 비스를 제공하는 것 경 에는 전체 근로3.

취약계 고 비 과 전체 비스 수혜 사회 비스를 제공 는 취약계 비 각

각 년 월 는 상 것100 30(2011 6 30 100 20)

제 항에 하고 사회적 적 실현 여 를 제 항 각 호 건에 라 판단하 곤란한 경1 1②

에는 원회 심 를 거쳐 노동 사회적 적 실현 여 를 판단한다.

고용 책 기본법
제 조 사회적 리 창 사회적 업28 ( ) 가는 사회적 로 필 함에 하고 수①

등 로 하여 시 에 히 제공 하는 보건 사회복 환경 문화 등 사회 비스, , , ,

문에 단체가 리를 창 하는 경 에는 에 필 한 원 할 수 다.ㆍ

가는 취업취약계 등에 사회 비스 또는 리를 제공하여 역주민 삶 높 는 등②

사회적 적 하 화 비스 생산 판매 등 업활동 하는 단체를 사회적ㆍ ㆍ

업 로 하 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항에 른 사회적 업 에 필 한 사항 로 률로 정한다2 .③

지방자치법
제 조 조례22 ( ) 단체는 령 안에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다 다만. ,

주민 리 제한 또는 무 과에 한 사항 나 정할 에는 률 어야 한다.




